
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

자유무역협정



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(“ ”) 싱가포르 이하 양 당(“ ”)( “
사국”이라 한다 는) ,

양국의 오랜 우호적 유대와 확고한 무역 및 투자 관계를 의식하고,

년 월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대2002 10 (“
한민국․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의 혜택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연구단의 설립을”)
상기하며,

양 당사국이 대한민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을 교섭하고 공동연구단 보․
고서가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교섭의 골격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공동

연구단 보고서상의 건의사항을 채택하기를 희망하며,

무역 자유화와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방식을 보장하고자 하는

양국의 약속을 재확인하며,

양국의 경제적 통합이 보다 큰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고 보다 많은 고용기회를, 제

공하며 양국의 기업 및 아시아 내 여타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한 투명성을 증진,
할 것임을 확신하며,

양 당사국 간 자유무역협정이 자본 및 인적 자원에 대한 유인을 향상시키고

보다 크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양 당사국 간 뿐만 아니라 지역 내의 무역 및 투

자를 확대시킬 것이라는 신념을 공유하며,

아시아에서 열린 시장경제의 발전을 육성하고 지역 내의 무역 및 투자의 자

유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아시아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통합을 권장하고자 하는 양

국의 약속을 확인하며,

이 협정이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세계무역기구협정 에(“ ”)｢ ｣
구현된 다자무역체제 하에서 세계무역의 확대와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재확

인하며,

세계무역기구협정과 협력에 관한 그 밖의 다자지역 및 양자적 합의문서상의․
당사국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기반으로 하며,



명확하고 호혜적인 무역규범과 산업 및 규제 협력의 확립을 통하여 상호 무,
역 및 투자를 진흥할 것과 지역적 무역통합의 혜택을 우회적으로 취하는 것을 회

피하기로 결의하여,

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.

제 장1
일반조항

제 조1.1
자유무역지대의 창설

이 협정의 양 당사국은 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1994｢ ｣
년도(“1994 GATT”) 제 조 및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 (“GATS”)｢ ｣

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5 .

제 조1.2
목 적

이 협정은 내국민 대우최혜국 대우 및 투명성을 포함한 이 협정의 원칙과․
규칙을 통하여 보다 구체화된 대로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.

가. 양 당사국 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을 자유화하고 촉진시키며 투자를

증대한다.
나. 양 당사국 간 경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의 틀을 구축한다.
다. 자유무역지대에서 양국의 사업자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

틀을 구축하고 공정 경쟁의 조건을 증진한다.
라. 양당사국간무역및투자를규율하는투명한규칙의틀을구축한다.
마. 이 협정의시행및 적용을위한효과적인 절차를마련한다 그리고.
바. 이 협정의 혜택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하고 증진시키며 이로써

아시아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통합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역 및 다자 간

의협력 제고의 틀을 구축한다.



제 조1.3
다른 협정과의 관계

1.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기존

의 양자 및 다자 협정상의 상대국에 대한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한

다.

2. 이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다른 협정이 불합치하는 경우 양 당사,
국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고려하여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상

대국과 즉시 협의한다.

3.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협정이 제 항에서 언급된 그러한 불합치에2 , 2
관한 조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경우 그 조항이 적용된다, .

제 조1.4
다른 협정의 인용

1. 이 협정의 목적상 년도 또는 조항의 인용은 적용가, 1994 GATT GATS
능한 경우 그 주해를 포함한다.

2. 이 협정에서의 다른 조약 또는 국제협정의 인용은 양 당사국이 당

사국인 그 후속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된다.




